
2018년 경찰공무원(경정) 정기 승진시험
 - 2교시(형사소송법) -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시험시간【11:20∼12:40(80분)】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형사소송법】

과목 : 형사소송법(경정)

[문제 Ⅰ]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X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복용 전력자 A로부터 ‘마약판매업자 甲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X는 A의 협조를 얻어 甲을 검거

하기로 계획하고 A에게 ‘마약판매업자 甲과 접선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며칠 후 A는 친구 B를 통해

甲과 연락이 되었고, 서울 서초역에서 마약을 거래하기로 하였다. 서초역에서 잠복 중이던 X는

2017. 12. 5. 14:00경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A와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甲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한 뒤 현장에서 甲이 A에게 건네준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증 제1호)를

압수하였다. 한편, 현장 주변에 있던 B는 甲과 A의 마약거래 현장을 목격하였다.

A는 같은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X에게 甲과 마약류를 거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A는 甲의 보복이 두려워 자취를 감추었다.

사법경찰관 X는 2017. 12. 6. 10:00경 영장 없이 인천 부평역 인근에 있는 甲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서랍장에서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10정(증 제2호)을 추가로 찾아내어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X는 압수한 위 알약 10정(증 제2호)에 대하여 감정의뢰 등 계속 압수의 필요성이 있고 甲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 12. 6. 18:00 검사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는

2017. 12. 7. 10:00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2017. 12. 7. 20:00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사법경찰관 X가 甲을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한가? (긴급체포 요건과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X가

알약 10정(증 제2호)을 압수한 것은 적법한가? (20점)

2. A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증거동의는 논외로 한다). (15점)

3. 한편,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B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B는 불응하면서 필리핀

으로 출국하려 하고 있다. 이 경우 검사가 B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5점)

[문제 Ⅱ] 다음을 약술하시오.

1.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권리 (30점)

2. 증거개시 (20점)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